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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 건 드합 본소 이 등2011 ( )○○○○

드합 소 이 등2013 ( )○○○○

원고 소피고( ) 임AA

피고 소원고( ) 장BB

변 종 결 2014. 5. 15.

결 고 2014. 6. 12.

소에 하여 원고 소피고 피고 소원고 는 이 한다1. , ( ) ( ) .

원고 소피고 는 피고 소원고 에게 자료 원 이에 하여2. ( ) ( ) 50,000,000 2014.

부 다 갚는 날 지 연 계산한 돈 지 하라6. 13. 20% .

원고 소피고 본소 이 자료 청구를 각 각한다3. ( ) .

피고 소원고 는 원고 소피고 에게 재산분할 원 이에 하여 이4. ( ) ( ) 570,000,000

결 일 다 날부 다 갚는 날 지 연 계산한 돈 지 하라5%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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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송 용 본소 인한 부분 원고 소피고 가 부담하고 나 지는 피고5. 1/3 ( ) ,

소원고 가 부담하며 소 인한 부분 원고 소피고 가 부담한다( ) , ( ) .

항 가집행할 있다6. 2 .

본소 본소에 하여 원고 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피고 소원고 이하 피고: , ( , ‘ ’ ) ( , ‘ ’

라 한다 는 이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자료 만 원 이에 하여 이 사건) . 3,000

청구취지 청구원인 변경신청 부본 송달일 다 날부 다 갚는 날 지 연 20%

계산한 돈 지 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 주. , , 2,581,666,988

원 이에 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청구원인 변경신청 부본 송달일 다 날부

다 갚는 날 지 연 계산한 돈 지 하고 별지 재 각20% , , 1

부동산 지분에 하여 이 결 일자 재산분할 원인 한 소 권이 등1/2

차를 이행하라.

소 주 항과 같다: 1, 2 .

1. 본소 소 각 이 자료 청구에 한 단

가. 인 사실

1) 인 자

원고 피고는 인신고를 마 고 이 신고1976. 11. 20. 1994. 7. 16.

를 마쳤다가 다시 인신고를 마 법 상 부부 슬하에 이2001. 2. 1. 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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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 생 임 생 아들 임 생 고 있다CC(19 . . . ), DD(19 . . . ) EE(19 . . . ) .

2) 인생 탄경

가) 원고 피고는 매 만나 하여 다가 임신 개월이 경7 1976. 11.

결 식 리고 원고가 원고 모 과 함께 거주하 부산 구 가 소재 주택에● ●●

신 생 시작하 다.

나) 결 후 얼마 지나지 않 첫 임 이 출생하 고 원고1977. 2. 6. CC ,

피고는 함께 자갈 시장 인근 등에 노 상 하면 생계를 꾸 나갔다.

다) 원고는 자주 마셨는데 마시면 피고를 롯한 주변 사람들에게,

욕 하고 건들 집어 지는 등 과격한 행동 하여 피고 자주 다 었다 원고는.

신 부 피고 리 왼쪽 리는 등 폭행하 다.

라) 원고는 경부 삼계탕 집 여주인 안 등과 부 행 를 하 다 이1994 , FF (

사건 가사조사 과 에 삼계탕 집 여자 부 용돈 고 부 인 계를 가 다가“

그 남편이 부인 놔달라고 부탁하여 리했 며 안 동안 만나면 부, FF 2, 3

인 계를 가 지만 만나지 않 지 래다 라는 취지 진 하 다.” ).

마) 결국 원고 피고는 이 신고를 마쳤는데 원고는1994. 7. 16. , 1996

경 피고를 찾아가 삼계탕 집 여자 헤어 다면 다시 아 것 요구하 고 피고,

는 자 들 생각하여 이에 하게 어 그 부 다시 동거하 다.

) 원고는 개인택시 업 하 인 주 상태에 운1998. 12. 28.

하다가 좌 들이 는 등 일 경 벌 고 았고 그 이 경2001 2002

는 일 면허가 취소 어 다시 종 보통 운 면허를 았다, 2002. 1. 28. 2 .

사) 원고 피고는 인신고를 하 고 경 부산 구2001. 2. 1. , 2005. 7. GG HH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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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 소재 모 임차하여 이를 운 하 시작하 며 경 모 매 하, 2006. 12.

에 이르 다.

아) 피고는 모 운 에 힘 쏟았 나 원고는 자주 마시면 주취 상,

태에 피고를 종종 폭행하 는 피고는 원고가 마시고 행 를 부리면 원고를 병,

원에 입원시 다 즉 피고는 원고를 부 같 달 지 상 불명 인격. , 2007. 11. 13. 26. ‘

장애라는 병명 병원에 입원시 고 경에도 병원에 개월간 입원시’ II , 2010 II 2~3

며 부 지 병원에 입원시 다, 2011. 1. 8. 2011. 2. 18. .●●

자) 원고는 병원에 입원하 인 이 법원 드합2011. 2. 15. 2011●● ○○

피고를 상 이 등 구하는 소를 하고 퇴원하 다가, 2011. 2. 17. 본인은‘

다시는 술을 먹지 않을 것이며 가족들과 일하는 직원들에게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하지 않

을 것이며 폭력을 행사하지 않겠다 만약 약속한 것들 에 한 가지라도 어길 때에.

는 가족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으며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.라’

는 취지 각 를 작 하여 피고에게 부한 후 그 소를 취하하 다2011. 2. 23. .

차) 그러나 원고는 다시 마시 시작하 고 경 병원에 입, 2011. 6. ◎◎◎

원하 다가 약 개월 후 담 증 병 퇴원하 다1 .

카) 원고 피고는 부 별거하고 있고 원고는 이 사건2011. 7. 2. , 2011. 9. 1.

본소를 하여 피고를 상 이 자료 재산분할 구하 다.

타) 피고는 처 에는 원고 이 청구에 할 없다는 태도를 보 나,

가사조사 과 에 원고 거주하니 원고 간 이 없어 편하다는 이 이 에

하겠다고 이 사를 번복한 후 이 사건 소를 하여 원고를 상, 2013. 5. 9.

이 자료를 구하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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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정근거[ ] 갑 증 증 증 증 증1 2, 3, 2 2, 3, 21 , 3, 4, 9 , 10

증 증 증 각 재 이 법원 병원 병1~4, 11~13 , 16~18 , 24 , ,●● ◎◎

원 료법인 병원에 한 각 사실조회결과 가사조사 조사보고 변, II , ,◎◎◎◎

체 취지

나. 단

1) 본소 이 자료 청구 각 이 없:

2) 소 이 청구 민법 조 사 이 있: 840 3, 6

소 자료 청구 만 원 지연손해 범 내에 인: 5,000

단근거[ ]

가) 인 계 탄 인 인 사실 특히 원고 피고가 이 사건 본소: ,

소를 통하여 이 원하고 있는 원고 피고 계가 회복 없 도,

악 것 보이는 등 여러 사 참작

나) 인 계 탄 주 책임 원고에게 있 인 사실과 앞 든 증:

거를 종합하면 피고가 장 간 원고를 시하고 존 하지 아니한 잘못 있었다고 보인,

다 그러나 인 사실에 인 는 원고 피고 인 인생 에 추어 보면.

피고 같 잘못이 인 계 탄 직 인 계 가 것 아니고 히 원고,

랜 주 습 과 이 인한 폭 부 행 등 인하여 원 피고 인 계가·

탄에 이르 다고 볼 것이다.

원고는 피고가 아들 임 과 공모하여 원고를 모 운 에 시키고 재, EE

산 독차지하 하여 원고를 강 병원에 입원시 감 하고 모 사업자명 를

원고에 피고 임 변경하 며 피고가 직 는 아들 임 행동 조하는, EE



- 6 -

법 원고를 폭행하고 폭언 하 는 원 피고 인 계는 이 같 피고, ·

귀책사 인하여 탄 었다고 주장하나 갑 증 증 증, 11 , 12 1, 2, 13 ,

증 증 증 각 재 갑 증 증32 1~3, 36 1, 2, 37 , 32 4~7, 39

각 상만 는 피고 부 복하여 폭행당하 다는 원고 주장 인1, 2

하 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 할 증거가 없 며 앞 인 한 같이 인 계, ,

직 이고 주 책임이 원고에게 있는 이상 각 주장 이 없다, .

다) 자료 액 원 피고 인지속 간 인 탄 원인 책임: ,․

도 나이 직업 경 등 여러 사 참작, , ,

다. 소결

라 소에 하여 원고 피고는 이 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자료,

만 원 이에 하여 피고가 구하는 이 결 고일 다 날인5,000 2014. 6. 13.

부 다 갚는 날 지 소송 진 등에 한 특 법이 한 연 계산한 지20%

연손해 지 할 가 있다.

2. 본소 재산분할 청구에 한 단

가. 인 사실

1) 재산 경

가) 원고는 피고 결 할 공사에 근 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이JJ

를 그만 고 피고 함께 자갈 시장 입구 등에 삶 리알 등 매하는 노 상,

하 다.

나) 원 피고는 경 노 상 등 하면 모 약 만 원 부· 1983. 9. 30. 4,000

산 구 동 를 원고 명 매 하여 원고 명-895 165 1983. 10. 4.◎◎◎ ◎◎ ◎◎ 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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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 권이 등 를 마쳤고 그 지상에 건 이하 지 건 통틀어 동, 2 ( ‘◎◎

상가라 한다 신축하여 원고 명 소 권보존등 를 마쳤다1 ’ ) 1986. 1. 29. .

다) 원 피고는 경 동 상가 이사하여 거주하면 그 에· 1988 1 1◎◎

야채 등 매하 고 그 게 모 돈 부산 구 동 답, 1988. 5. 12. GG KK -3 496◎◎

같 동 답 같 동 답 를 매 하여 원고, -4 1488 , -5 1488 1988. 5. 26.㎡ ◎◎ ㎡ ◎◎ ㎡

명 소 권이 등 를 마쳤다.

라) 원고는 경 이종사 권 피고 함께 장미농사를 시작하1991

다가 실 하여 커다란 손해를 보았고 그러 인 원 피고는 이 에 이르 다, 1994. 7. · .

마) 원고는 피고 이 한 후 택시 사 근 하 는데 경 피고 재, 1996

결합하면 피고에게 개인택시를 사달라고 요구하 고 주운 운 면허가 취,

소 경 지 개인택시 업 하 다 한편 피고는 장미농사를 그만 고 다시2001. 1. 7. .

생 등 는 가게를 운 하여 다.

) 원고는 경 모 업에 심 가지 고를 보고2005 2005. 7. 15.

부산 구 동 그 지상 모 지하 지상 당시 명칭GG HH -12 1,261 ( 1 , 6 ,◎◎ ㎡

모 이하 이 사건 모 이라 한다 임차한 후 원고 명 사‘MMMMM ’, ‘ ’ ) , 2005. 8. 1.

업자등 마 고 업 시작하 다.

사) 원고는 같이 이 사건 모 색하는 외에도 2005. 12. 23.

리자 자격증 취득하고 경 험 안 리 료하는 등 역할 하 지2006. 2.

만 이후 모 업 피고가 주도하 다, .

아) 원 피고가 모 운 하 시작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모 에·

한 강 경매 차가 진행 었고 원 피고는 경 낙찰자인 동, · 2006. 11. NNNNNNNNNN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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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회사 부 이 사건 모 억 원에 매 하고 그 소 권이12 , 2006. 12. 29.

등 를 마쳤다 원 피고는 매 지 하 하여 이 사건 모 담보 주식회. ·

사 국민 행 부 약 억 원 출 았고 나 지는 원고 명 부산 구 동9 , GG KK

답 같 동 답 같 동 답 를 경-3 496 , -4 1,488 , -5 1,488 2006. 1.◎◎ ㎡ ◎◎ ㎡ ◎◎ ㎡

매도한 억 만 원 상당액 보태었다 한 피고는 경 모1 9,950 . 2010. 3. 5.

과 인 한 부산 구 동 임야 이하 동 임야라 한다 를 억GG HH -15 400 ( ‘HH ’ ) 1◎◎ ㎡

만 원에 매 하여 주차장 사용하고 있다8,755 .

자)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모 소 권 취득 직 인 경 원고 명2006. 12. 15.

사업자등 폐업신청한 후 피고 명 사업자등 하 다.

2) 부동산 취득과 황

가) 동 상가1◎◎

(1) 원고는 취득한 동 상가를 이 하1983. 10. 4. 1 1994. 7. 14.◎◎

면 자료 등 명목 피고에게 증여하고 피고 명 그 소 권이 등, 1994. 7. 18.

를 마쳐 주었다.

(2) 재 동 상가 식 보증 만 원 차임 월 만1 1 ( 3,000 , 100◎◎

원 과 생 가게 보증 만 원 차임 월 만 원 임 상태이고 동 상) ( 3,000 , 100 ) , 1◎◎

가 에 는 원고가 거주하고 있다2 .

(3) 피고는 주식회사 국민 행에 동 상가에 하여2001. 12. 14. 1◎◎

채권 고액 억 만 원인 근 당권 하여 주고 만 원 출 았다1 3,000 8,700 .

나) 동 상가2◎◎

(1) 원고 피고는 부산 구 동2002. 1. 10. -893 169◎◎◎ ◎◎ ◎◎ 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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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지상 건 이하 동 상가라 한다 억 만 원에 매 하고2 ( ‘ 2 ’ ) 3 8,000 , 2002.◎◎

원고 명 그 소 권이 등 를 마쳤 며 여 리 마 하2. 23. , 2011. 6. 17.

여 주식회사 국민 행에 부동산에 한 채권 고액 억 만 원 근 당권1 2,350

하여 주고 만 원 출 았다9,500 .

(2) 원고 피고는 동 상가 떡가게 보증 만 원 차임2 1 ( 1,500 ,◎◎

월 만 원 야채가게 보증 만 원 차임 월 만 원 가 집 보증100 ) ( 500 , 100 ) , 2

만 원에 임 하 다 동 상가 차임 합계 월 만 원 피고가 모5,000 . 2 200◎◎

하다가 경부 원고 피고가 각 만 원 씩 나 어 하 고 다시 경2011 100 , 2011. 7.

부 원고가 이를 모 하고 있다.

다) 이 사건 모

(1) 피고는 부산농업 동조합에 이 사건 모 에 한 채권2012. 8. 7.

고액 억 만 원인 근 당권 하여 주고 약 억 원 출 아 주식회사 국19 5,000 15 ,

민 행에 한 출원리 원 변 하고 나 지를 모 운 등 사1,005,628,136

용하 다.

(2) 피고는 재 아들 임 등과 함께 이 사건 모 건 에 모 이라EE ‘ ’●

는 상 업 하고 있다.

나. 분할 상재산 가액

1) 분할 상재산 별지 분할 상재산명 재 같다: 2 .

2) 분할 상재산 가액

가) 원고 재산 원: 448,722,800

나) 피고 재산 원: 2,462,577,98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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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) 원 피고 재산 합계 원: 2,911,300,789․

제 의 가 나항의 인정근거[ 2 , . ] 일 진 , 갑 증 증 증3 1~7, 4 1~5, 5 ,

증 증 증 증 증6 1, 2, 7 1, 2, 22 1, 28 1, 2, 31 1, 2

각 재 감 인 여 시가감 결과 이 법원 부산농업 동조합에 한 거, OO ,

래 보 출명 결과 변 체 취지,

다. 분할 상재산에 한 당사자들 주장에 한 단

1) 이 사건 모 과 동 임야 시가에 한 단HH

가) 원고는 이 사건 모 시가는 소 억 원 동 임야 시가는 소57 , HH

억 원이라면 모 시가를 억 만 원 임야 시가를 억 만 원 감6 21 897 , 2 6,400

한 감 인 여 시가감 결과를 아들일 없다고 다 다OO .

나) 살피건 갑 증 증 각 재만 는 이 사건 모9 , 35 1~3

가액이 억 원 이상이라는 원고 주장 그 아들일 없 나 한편 앞 든 증60 ,

거 이 법원 부산농업 동조합에 한 사실조회결과 등에 하여 인 는 다 과

같 사 즉 감 인 여 는 이 사건 모 과 동 임야 감 에 있어 모, OO HH①

업권 가 는 고 하지 아니한 채 건 과 지 그 자체만 평가한 것 보이는데 운,

이 원 하게 는 모 업권 가 역시 상당한 것이 일 인 면OO , ②

피고가 경 이 사건 모 담보 추가 출 하여 부산농업 동조합2012. 8.

뢰 주식회사 감 평가법인이 실시한 감 에는 모 토지 건 가액OO

원 산 한 후 익 식 평가를 용하여 상 부동산에 실 것2,585,859,180 ‘ ’ ,

는 익 구해 자본 원이 원하여 가격시 에 있어 평가가격

산 하 고 이에 른 간 효소득 억 만 원 간 업소득, 6 6,024 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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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 익 식에 한 이 사건 모 동 임야는 포함 지 아니함 평가363,132,000 (HH )

액 억 만 원인 피고는 이 법원 북부산 장에 한 사실조회결과30 2,610 , ,③

에 하면 피고가 경부 경 지 신고한 사업소득이 합계 원2006 2013. 8. 100,251,714 ,

피고가 같 간 납부한 사업소득 는 원 피고가 경부 경 지 납5,208,350 , 2007. 2013.

부한 부가가 가 합계 원임 들어 이 사건 모 익이 많지 않다고 주54,381,350

장하나 일 모 업 입이 많아 탈 가 쉽고 주식회사 감 평가법, , OO

인 감 에 산출한 이 사건 모 효소득 등 원고가 직 출한 자료를

작 것 보여 신뢰할 있는 이 사건 모 인근 지역이 근 토지거래, ④

허가구역에 해 고 국 신도시가 개 는 등 가격 상승에 재 작용하는 사건HH

이 다 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변 요인 역시 감 인 여 감 결과에는, OO

고 지 아니한 등 종합하여 보면 감 인 여 시가감 결과보다는 주식회사, OO

감 평가법인 익 식 평가결과가 업권 포함한 이 사건 모 실 가 에OO

가 다고 보인다.

라 이 사건 재산분할에 있어 이 사건 모 시가는 익 식 평

가결과를 한 억 만 원 이 상당하다30 2,610 .

다) 나아가 동 임야 앞 살핀 사 고 하면 감 인 여 시HH OO OO

가감 결과가 실 가액 하고 있지 못할 가능 이 없지는 아니하나 달리,

감 결과 다르게 단할 객 인 자료가 없는 이상 임야 시가는 감 인 여, OO

감 결과에 라 억 만 원 본다2 6,400 .

2) 임 명 부산 구 동 에 한 단EE GG PP -1 201◎◎ ㎡

원고는 임 명 토지 매 자 이 이 사건 모 운 익 마EE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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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 것이라면 토지 역시 원 피고 분할 상재산이라고 주장하나 앞 든 증거 등· ,

에 하면 임 피고 이 사건 모 운 도 고 그 인한 익 일부분 분, EE

있었 것 짐작 며 토지 가액 억 만 원이 임 몫, 1 6,470 EE

볼 없 만큼 거액이라고 할 도 없는 이상 피고가 토지를 임 에게 명 신탁, EE

하 다는 별다른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토지를 분할 상 삼 는 없다, .

원고 주장 이 없다.

3) 나 지 주장 단 별지 분할 상재산명 당사자들 주장2 ‘

단란 재 참조’

라. 재산분할 과 법

재산분할1)

앞 본 분할 상재산 취득경 과 지에 한 원고 피고 여

도 특히 근 이 사건 모 공 운 한 것 피고이고 원고는 주 습벽,

등 상당 간 경 동 하지 못한 그러나 원고 역시 이 사건 모,

업 시작할 어느 도 여한 것 사실인 원고 주 습벽과 별 원, ·

피고 자 들이 어 원고가 어느 도 소득 얻었고 이를 통해 취득한 부,

동산들이 이 사건 모 마 하는 하나가 것 역시 사실인 이 사건 모,

운 피고는 상당한 익 지속 얻 것 는 면 원고는

동 상가 월 차임 외에 별다른 익 이 없어 앞 상 소득에 커다2◎◎

란 차이가 있는 등 인 과 과 간 탄경 원고 피고 나이 직업 소, ․ ․

득 생 능 등 이 사건 변 에 나타난 모든 사 종합하여 보면 재산분할,․

원고 피고 각 함이 상당하다35%, 65%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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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산분할 법2)

앞 본 분할 상재산 태 이용 상황 재 소 명 취득 경 원, ,

고 피고 사 등 이 사건 변 에 나타난 여러 사 고 하면 이 사건 분할 상,

재산에 하여 각 그 재산 재 소 명 자에게 귀속시키 일 에게,

귀속 는 가액이 그 여도에 라 당하게 분 어야 할 재산가액 과하거나

부족한 에는 그 과부족분에 상 하는 만큼 재산분할 지 하여 산함이 타OO

당하다 원고는 이 사건 모 과 동 임야 분할 구하나 이를 원( HH , ·

피고 공 할 앞 도 상당한 갈등이 상 는 이 사건 모 담보OO ,

한 출 이 상당한 등 고 하면 분할 합하지 않다 한 원고는 경매분, .

할도 구하나 피고는 이 사건 변 일과 조 일에 걸쳐 이 사건 모 앞 계,

속하여 운 하겠다는 지를 강 하게 명하 고 피고 익 인 이 사건 모,

피고 사에 하여 경매 차에 맡 는 것 피고에게 가 한 등 고 하면 경,

매분할 역시 합하지 아니하여 원 산 법 택한다, ).

피고가 원고에게 지 하여야 하는 재산분할 억 만 원3) : 5 7,000

계산식[ ] 가 원 피고 재산 재산분할 에 른 원고 몫) ·

원 피고 재산 합계 원 원 원 미· 2,911,300,789 × 35% = 1,018,955,276 (

만 버림)

나 가 항 액에 원고 재산 공 한 액) )

원 원 원1,018,955,276 - 448,722,800 = 570,232,476

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 할 재산분할)

나 항 돈 약간 하회하는 억 만 원) 5 7,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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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. 소결

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 억 만 원 이에 하여 이 결5 7,000

일 다 날부 다 갚는 날 지 민법이 한 연 계산한 지연손해5%

지 할 가 있다.

3. 결

그 다면 피고 소 이 자료 청구는 각 이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,

본소 이 자료 청구는 각 이 없어 이를 각하며 본소 재산분할 청구에 하,

여는 같이 하 하여 주 과 같이 결한다, .

재 장 사 희

사 소

사 조 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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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 할 대 상 재 산 명 세 표

소유자
등

순
번 재산의 표시

재산의 가액
단 원( : ) 증거 당사자들의주장 단

원
고
　
　
　
　

극
재
산
　

1 동 제 상가2◎◎ 513,722,800

갑3-1,

감정인 여 의 시OO

가감정결과

피고는 상가의 실-

소유자는 피고이고

원고 명의로 되어있

을 뿐이라고 주장하

나 을 제 호증의 기, 8

재 등만으로 혼인기

간 취득한 재산이

모두 피고의 특유재

산이라는 피고의 주

장을 인정할 수 없음.

다만 상가 취득에

기여한 정도는 다를

수 있지만 기여도 산

정에 참작하면 충분

함

2 우체국 5,000,000 일치진술

소계　 518,722,800 　
　

소
극
재
산　

1 동 제 상가2◎◎
떡집 보증 반환채무 15,000,000 일치진술

2
동 제 상가2◎◎
야채가게

보증 반환채무
5,000,000 일치진술

3
동 제 상가2◎◎

주택보증 반환채무 50,000,000 갑22-1

소계　 70,000,000

원고의 순재산
극재산 소극재산( - ) 448,722,800

피
고
　
　
　
　
　
　

극
재
산　

1 동 제 상가1◎◎ 530,912,400
갑3-3, 4,

감정인 여 의 시OO
가감정결과

2 이 사건 모텔 3,026,100,000

갑3-5, 6,
이 법원의 서부산
농 에 한 사실

조회결과

3 동 임야HH 264,000,000
갑 감정인 여3-7,

의 시가감정결OO
과

4 국민은행
(************) 34,001,864

이 법원의 국민㈜
은행에 한 융
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

별거일 기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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끝.

5 서부산농 정기
(***-****-****-**) 50,000,000

이 법원의 서부산
농 에 한 융
거래정보제출명령

결과

이 사건 소 계속-
인 해지2013. 3. 19.
인출 으로 보유 추
정

6 서부산농 정기
(***-****-****-**) 20,000,000

7 서부산농 정기
(***-****-****-**) 20,000,000

8 서부산농 정기
(***-****-****-**) 10,000,000

9 서부산농 정기
(***-****-****-**) 20,000,000

10 서부산농 정기
(***-****-****-**) 10,000,000

11
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( )
무배당 라이 어보

험
13,660,844 일치진술

12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( )
온마음상조보험 2,881 일치진술

13 산타페 자동차
년형(2010 ) 18,900,000 갑31-1 피고는 승용차들-

이 아들 임 과 둘째EE
사 의 소유라고 주
장하나 이를 인정할,
증거 없음

14 리베로 승용차
년형(2005 ) 5,000,000 갑31-2

소계　 4,022,577,989

소
극
재
산　

1
동 제 상가1◎◎

식육 보증 반환채
무

30,000,000 일치진술

2
동 제 상가1◎◎

생선가게 보증 반환
채무

30,000,000 일치진술

3 서부산농 출 1,500,000,000 원고 인정

소계　 1,560,000,000

피고의 순재산
극재산 소극재산( - ) 2,462,577,989

원 피고의 순재산 합계, 2,911,300,789


